
[별표] <개정 1991.9.27, 1993.10.30, 1994.11.19, 1995.3.2, 1997.3.17> 
수수료액(제67조제1항 관련)

  납        부        자 금                액
1. 법 제4조, 법 제49조 및 법 제55조의2의규정  
  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얻거나 등 
  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  
  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 
  는 자

 

  가. 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
 
  나. 소화물일관수송
 
  다. 자동차운송알선사업

1건에 대하여 기본 14,000원에 차량 1대당 2,000  
원씩 합산한 금액 
1건에 대하여 기본 14,000원에 차량 1대당 2,000  
원씩 합산한 금액 
1건에 대하여 16,000원

1의2,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시설
 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

1건에 대하여 6,000원
1의3, 법 제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
 송사업의 운송개시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

1건에 대하여 3,200원
2. 법 제8조 · 법 제16조의2 · 법 제50조 및 법 
 제 5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인가를 얻
 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이를 변경하고자 
 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가. 운송사업의 운임 · 요금
 나. 소화물일관수송에 대한 운임 · 요금
 다. 알선사업에 대한 운임 · 요금
 라. 대여사업에 대한 요금

1건에 대하여 1,000원 

3. 법 제9조 · 법 제14조 · 법 제51조 및 법 제
  55조의6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인가를 얻거
  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이를 변경하고
  자 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가. 운송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나. 공동운수계약협정                        
  다. 알선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라. 대여약관 

1건에 대하여 1,400원(약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
가의 경우에는 1건에 대하여 2,000원)  

4.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  
  획변경의 인가나 등록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
  하는 자 및 법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
  물일괄수송허가를 받고 그 사업내용의 변경허가
  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

  

  가. 증  차  

  나.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  
     별 운행시간 변경  
  다. 자동차의 총대수 · 승차정원의 변경이나, 차
     고 · 정류소 ·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증설  
     또는 사용연료 종류 변경
  라. 운행계통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행시 
     간 변경

 1건에 대하여 기본 5,000원에 차량 1대당 2,000원  
 씩을 합산한 금액
 1건에 대하여 2,000원

 1건에 대하여 2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

 1건에 대하여 1,400원  
5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1건에 대하여 1,400원



  관리의 위탁과 수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
  자 하는 자(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준용하  
  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)
6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
  양도 · 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  
  합병의 인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
  (법 제55조 및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준용 
   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
   의 경우를 포함한다)     

1건에 대하여 3,000원  

6의2.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
  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(법 제55 
  조 및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자  
  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
  포함한다)

1건에 대하여 3,000원

7. 법 제29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 
  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전부 
  또는 일부에 대한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얻
  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(법 제55조의12의 
  규정에서 준용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
  포함한다)  

1건에 대하여 1,400원

8.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 
 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

1건에 대하여 5,000원
9.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  
  득하여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
  을 교부(재교부를 포함한다)받고자 하는 자

1건에 대하여 2,500원

9의2.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
  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

1건에 대하여 1,400원
10.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 
  유상운송 또는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   

차량1대에 대하여 1,400원


